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9.2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로서 ①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입니다.
  -   청약신청 시 ①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

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유형별 청약가능 주택형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본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전용면적 59㎡, 84㎡ 전용면적 104㎡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2023.04.0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제4호 가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3년(다

만, 해당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적용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사항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www.elife.co.kr)운영과 주택전시관 방문관람으로 운영(2023.09.22.(금) 개관)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고객센터(032-278-15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

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3.10.04(수) 2023.10.05(목) 2023.10.06(금) 2023.10.13(금)
2023.10.28.(토)
~2023.10.30.(월)

2023.11.07.(화)
~2023.11.09.(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장소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주택전시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

비고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분양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2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
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449이며, 공고문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홈페이지(http://www.elif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
주한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 제
출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분
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3년이 적용
되며,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Ⅰ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0-1블록
■ 공급대상 : 민간참여형 분양주택 / 지하2층 ~ 지상25층 / 14개동 / 총 1,4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 1,166세대(전용면적 59㎡ 583세대, 84㎡ 583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292세대(전용면적 104㎡ 292세대)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3-000449

01 104.9625A 104A 104.9625 31.4918 136.4543 70.3178 206.7721 74.6025 196 19 5 24 172 6

02 104.9851B 104B 104.9851 30.8162 135.8013 70.3329 206.1342 74.6186 96 10 3 13 83 -

합계 292 29 8 37 255 6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2024.04.15 2024.09.13 2025.02.14 2025.07.15 2025.11.14 2026.03.13 입주지정일

104A

1층 6 307,355,463 344,040,488 34,404,049 685,800,000 68,580,000 68,580,000 68,580,000 68,580,000 68,580,000 68,580,000 68,580,000 205,740,000 

2층 8 307,355,463 351,040,488 35,104,049 693,50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69,350,000 208,050,000 

3층 8 307,355,463 357,313,215 35,731,322 700,400,000 70,040,000 70,040,000 70,040,000 70,040,000 70,040,000 70,040,000 70,040,000 210,120,000 

4층 8 307,355,463 364,222,306 36,422,231 708,0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212,400,000 

5-15층 88 307,355,463 376,858,670 37,685,867 721,900,000 72,190,000 72,190,000 72,190,000 72,190,000 72,190,000 72,190,000 72,190,000 216,570,000 

16층 이상 78 307,355,463 383,767,761 38,376,776 729,500,000 72,950,000 72,950,000 72,950,000 72,950,000 72,950,000 72,950,000 72,950,000 218,850,000 

104B

2층 4 307,421,794 335,252,915 33,525,291 676,20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202,860,000 

3층 4 307,421,794 341,616,551 34,161,655 683,200,000 68,320,000 68,320,000 68,320,000 68,320,000 68,320,000 68,320,000 68,320,000 204,960,000 

4층 4 307,421,794 347,889,278 34,788,928 690,10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207,030,000 

5-15층 44 307,421,794 361,071,096 36,107,110 704,600,000 70,460,000 70,460,000 70,460,000 70,460,000 70,460,000 70,460,000 70,460,000 211,380,000 

16층 이상 40 307,421,794 367,343,824 36,734,382 711,50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213,450,000 

Ⅱ  신청자격

1.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
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한 자

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
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
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수도권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미적용 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

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

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따른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 일반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

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기간 거주 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

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Ⅲ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지역우선공급 미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추첨으로 선정   *지역우선공급 미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Ⅳ  기타

1.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상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주체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131-82-08879

시공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676-87-01904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01호 106-81-33808

주식회사 보광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7-1, 410호 513-81-10906

주식회사 국원건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47, 503호 134-81-58202

청암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619번길 58-15, 101호 603-81-37149

주식회사 선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0, 401호 131-81-64082

2.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6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며, 입주지정기간

은 6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032.278.1500분양문의

■ 홈페이지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홈페이지(http://www.elife.co.kr)

■  본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디엘이앤씨㈜,신동아건설㈜,㈜보광종합건설,㈜국원건설,청암종합건설㈜,㈜선두종합건설)가 공동사업주체로 시행하며,  
분양계약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를 인천도시공사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주택전시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번지 / 현장주소 : 인천 검단신도시 AA10-1 BL


